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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위주의 성장으로 1970년대 중

반 이후 가장 높은 7.3%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2011년 이후에도 글로벌 경제의 회

복국면 지속과 필리핀 정부의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영 등을 바탕으로 한 주식시장의 

호황, 정부주도의 경기부양책, 신재생 에너지와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가 등

에 따라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1949년 수교 이후 항공운수협

정(1969), 문화협정(1970), 무역협정(1978),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1981), 경제기술협

력협정(1983), 이중과세방지협약(1984), 범죄인인도조약(1993), 투자보장협정(1994) 

등을 체결하여 왔다. 필리핀은 아세안(ASEAN) 회원국으로, 한-ASEAN 자유무역협

정이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레스토랑, 호텔 등 관광산업 분야에 우리 기

업들의 진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2009년에는 글로벌 금

융위기 여파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2010년에는 성장세를 회복하여 지속적인 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필리핀 수출은 33.9억 불, 수입

은 18.6억 불로 53억 불의 교역 규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주요 수출

품으로는 전기, 전자,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품으로

는 원유, 농산품 등과 함께 반도체,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등 현지의 다국적 기업이 

생산하는 IT 제품이 있다.
3)

<표 2> 한․필리핀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대 필리핀 2008 2009 2010 2011. 6월* 주요 품목

수 출 5,016 4,567 5,838 3,390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철강판

수 입 3,099 2,652 3,488 1,860 반도체, 원유, 동제품

합 계 8,115 7,219 9,326 5,250

주: *는 한국국제협력단(2012. 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1. 6)

2) 한국수출입은행(2011. 6)

3) 한국국제협력단(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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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필리핀의 ICT 제품 수입액은 약 200억 달러인데, 미국과 일본이 19%와 

16%로 1, 2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0%로 5위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수

입 품목으로는 반도체, 극소형 조립회로(micro-assemblies)가 수입액의 약 61%를 차

지하고, 컴퓨터 부품, 사무용 기기가 약 20%를 차지한다. 

<표 3> 필리핀의 ICT 제품 수입 국가별 순위(2010년)

순위 국가 수입액(백만 US$) 비중(%)

1 미국 3,815 19

2 일본 3,185 16

3 싱가포르 2,225 11

4 대만 2,180 11

5 한국 2,034 10

6 중국 1,577 8

7 홍콩 1,019 5

8 말레이시아 816 4

9 태국 736 4

10 독일 547 3

합 계 19,982 100

자료: Trade Map

Ⅲ.통신 ․ 전파 관련 규제체계 

1.조직 현황
4)
 

필리핀에서 국가차원의 ICT 부문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곳은 정보통신기술위원회

(Commission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ICT)이다. 정보

통신기술위원회는 2004년 1월 ITECC5)의 권한을 강화하여 설립되었으며, ICT 시장

4) 한국인터넷진흥원(201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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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수립 및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위원회의 

구조는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정보통신기술위원회(CICT) 구조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2011)

필리핀은 그동안 정보통신기술위원회 주도로 국가차원의 ICT 전략 수립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필리핀 ICT 분야의 성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

음과 같다. 

<필리핀 방송통신 관련 주요 전략>

� 필리핀 ICT 로드맵 전략(Philippine Strategic ICT Roadmap)

- 2006년 6월, 필리핀 정부는 정보 인프라, 인재 양성, 전자 정부, 전략적 사업 개발, 법령 정비 

등을 주요 목표로 하여 이슈별로 2006~2010년까지 필리핀 ICT 발전 방향을 제시함

�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National Broadband Plan)

- 정보통신기술위원회는 ‘필리핀 ICT 로드맵 전략’에서 브로드밴드 활성화 방안을 제시

- 주요 도시, 1 · 2 · 3 · 4급 시, 도시화 지역(urbanized barangays), 비도심 지역(rural barangays)으

로 나누어 커버리지 목표 설정

5) CICT는 ITECC(Information Technology and eCommerce Council)로 2000년 NITC(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ouncil)와 ECPC(Electronic Commerce Promotion Council)가 통합되

어 설립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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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커뮤니티 e-센터 로드맵 2008~2010(Philippine Community e-Center Roadmap) 

- 2008년 1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ICT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전자센터

(Community e-Center)의 발전 방향 제시

� 필리핀 디지털 전략 2011~2016(Philippine Digital Strategy)

- 필리핀 디지털 전략은 아키노 정부의 ‘필리핀 국민과의 사회적인 약속(Social Contract with the 

Filipino People)’을 바탕으로 주로 ICT에 대한 사용 증진을 목표로 함

- 이 전략의 4가지 주요 계획은 투명한 정부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국민 모두에 대한 인터넷 

기회 제공,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투자, 국가 개발을 위한 ICT 산업과 기업의 혁신임

� 디지털 전환 표준 ISDB-T

- 2011년 8월, 통신위원회는 정부의 디지털 표준 재검토 요청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정부에 최

종적으로 ISDB-T(Integrated Service Digital Broadcasting-Terrestrial)를 디지털 전환 표준으로 

권고

[그림 3] 통신위원회(NTC)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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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통신 및 방송 분야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통신위원회(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NTC)이다. 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정보통신기술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 통신위원회는 1979년 7월, 행정

법령 제546호에 의거하여 기존의 통신협회(Board of Communications, BOC)와 통

신규제국(Telecommunications Control Bureau, TCB)의 기능을 부여받아 설립되었

다. 주요 업무로 통신 및 방송 서비스 인 ․ 허가 및 규제, 무선 주파수 할당 및 관리, 

통신 서비스 요금관리, 통신기술표준 관련 제반 업무, 방송통신 시장 경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2.법령 현황

필리핀의 통신 및 전파 관련 근간이 되는 법은 우리나라의 통신법에 해당하는 RA 

7925(Republic Act 7925: Public Telecommunications Policy Act of 1995)이며, 무

선국 및 주파수 관련 세부 규정은 우리나라의 전파법에 해당하는 1931년 RA 3846 

(Republic Act 3846: Radio Control Law 1931)에 수록되어 있다. 

RA 7925는 1995년에 통신역무 규제 및 활성화를 통한 통신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제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으로 통신 시장 자유화 및 경쟁 촉진, 통신 인프라 확장과 

비서비스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의무 확대, 통신과 방송 서비스 겸영 금지, 주파수 

사용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필리핀은 RA 7925의 제정을 계기로 기존의 

국영 통신사(PLDT)6) 독점체계에서 통신 시장의 자유화가 촉진되었고, 통신 시장이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에는 최근의 통신 ․ 방
송 융합 등의 환경 변화를 반영한 RA 7925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RA 7925의 목차이다.

6) PLDT는 1928년도에 출범한 국영 유 ․ 무선 통신사업자로 민영화되었으나, 아직도 유 ․ 무선 통신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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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통신법(Republic Act 7925) 목차

Ⅰ. 일반조항

Ⅱ. 정책목표

 4. 정부의 역할

Ⅲ. 책임과 권한

 5. NTC의 책임

 6. 책임과 제약

Ⅳ. 통신 사업자

 7. 통신 사업자 분류

 8. 시내전화 사업자

 9. 시외전화 사업자

10. 국제전화 사업자

11. 부가통신 사업자

12. 무선전화 서비스

13. 무선호출 서비스

Ⅴ. 기타 서비스 및 설비

14. 고객댁내 장치

15. 주파수

Ⅵ. 사업권, 요금, 상호접속

16. 사업권

17. 요금

18. 상호접속

19. 회계정산

Ⅶ. 통신 서비스 이용자

20. 이용자의 권리

Ⅷ. 통신 시장 발전을 위한 조치

21. 주식 공개

22. 기존 사업자의 민영화 

23. 공정한 경쟁

Ⅸ. 최종 조항

또한 필리핀의 통신 분야 규제기구인 NTC 설립의 근거로는 1987년에 수립된 EO 546 

(Executive Order 546)이 있는데, 여기에서 NTC의 설립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필리핀의 정보통신 관련 주요 법령

□ 1995년 RA 7925(Republic Act 7925: Public Telecommunications Policy Act of 1995)

: 전기통신 발전과 공중전기통신역무를 관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령으로 통신법에 해당

□ 1931년 RA 3846(Republic Act 3846: Radio Control Law 1931): 무선국과 무선통신의 규제

를 내용으로 하며 전파법에 해당

□ 1987년 EO 546(Executive Order 546): 통신위원회(NTC)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

□ 2005년 EO 269(Executive Order 269): 정보통신위원회(CICT)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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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주파수 관리는 통신법(RA 7925) 및 전파법(RA 3846)에 기초하여 통신

위원회(NTC)에서 담당한다. 통신위원회의 주파수규제허가부(Radio Regulations & 

Licensing Department) 및 주파수관리국(Frequency Management Division)에서 주

파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통신법(Republic Act 7925)에 의하면 주파수는 주파수를 

이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이용자에게 할당되어야 하며, 특

정한 주파수 할당 시 주파수 대역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공개된 경쟁

(open tender)을 통해서 할당해야 한다(RA 7925 ARTICLE Ⅱ Section 4(C)). 

<통신법(Republic Act 7925)에서 밝힌 주파수 관리 정책의 목표>

Ⅱ. 정책목표

4. 정부의 역할

( c ) 전파자원은 국가의 한정된 자산으로 공익과 국제협약에 부합되게 관리되며 적격한 이용자에게 

부여한다. 주파수 할당은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통신 수요를 만족시키고, 새로운 비용

효율적인 신기술의 채택이 가능한 효과적인 사업자에게 한다.7)

Ⅳ.통신 시장 현황

1. 시장별 현황

가. 유선통신

필리핀의 유선통신은 2011년 기준으로 유선전화 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417만 명, 

보급률은 4.4%로 이동전화 시장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7) The radio spectrum is a scarce public resource that shall be administered in the public interest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conventions to which the Philippines is 

a party, and granted to the best qualified. The government shall allocate the spectrum to 

service providers who will use it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o meet public demand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 and may avail of new and cost effective technologies in the use 

of methods for its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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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유․무선 가입자 현황(2011년)

구분 가입자 수(1,000명) 보급률(%)

유선전화 4,176 4.4%

이동전화 93,737 98.8%

자료: BMI(2012. 8)

유선통신 시장의 경쟁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PLDT와 Globe Telecom 2개 

사의 점유율이 각각 52%와 16%로, 7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11년 기준 이동통신 서비스 보급률이 100%에 육박하면서 유선통신 부문

에 대한 해당 사업자들의 투자 규모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급률 또한 현

재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유선통신 시장은 고정형 무선 서비스를 중심

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이동통신

2011년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8.8% 증가한 9,373만 명, 보급률은 

전년 대비 6.4%p 증가한 98.8%를 기록하였다. 필리핀 이동통신 시장은 2010년까지는 

Smart Communications(PLDT의 이동통신 부문 자회사), Globe Telecom, Sun Cellular 

(Digitel의 이동통신 부문 자회사)의 3개 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2011년 10월

에 PLDT가 Digitel의 지분 약 51.6%를 24억 달러에 매입하여 Digitel을 인수한 후 

현재 Smart Communications와 Globe Telecom이 이동통신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표 5> 이동통신시장 현황(2011년)

사업자 가입자 수(1,000명) 점유율(%)

Smart Communications(PLDT) 63,697 68.0

Globe Telecom 30,040 32.0

합 계 93,737 100.0

자료: BMI(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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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통신 서비스별 가입자 수 및 보급률
(단위: 천 명, %)

자료: BMI(2012. 8), (2012. 1), (2010. 1), (2008. 1), (2006. 1), (2005. 5)

2.주요 사업자 현황

통신 서비스 면허는 통신법(RA 7925)에 근거하여 NTC가 발급한다. 여기에는 6가

지 유형이 있는데, ① 시내전화 사업자(Local Exchange Operator), ② 시외전화 사업

자(Inter-Exchange Carrier), ③ 국제전화 사업자(International Carrier), ④ 이동전화 

사업자(Mobile Radio Service), ⑤ 무선호출 사업자(Radio Paging Services), ⑥ 부가

<표 6> 사업자 유형별 현황

사업자 유형 규제 여부 면허가 부여된 사업자 수

1) 시내전화 사업자(Local Exchange Operator)

규제

73

2) 시외전화 사업자(Inter-Exchange Carrier) 13

3) 국제전화 사업자(International Carrier) 11

4) 이동전화 사업자(Mobile Radio Service) 6

5) 무선호출 사업자(Radio Paging Services)
비규제

0

6) 부가통신 사업자(Value-added Service Provider) 592

자료: NTC 내부자료(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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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사업자(Value-added Service Provider)가 그것이다. 2011년 말 기준 면허별 사

업자 수는 앞의 <표 6>과 같다.

필리핀의 통신 시장은 유 ․ 무선통신 시장 모두 PLDT와 Globe Telecom의 복점체

계이다. 2011년 기준 유 ․ 무선통신 시장 모두 PLDT와 Globe Telecom의 점유율이 약 

7:3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의 경쟁구도는 애초 국영 통신사였던 PLDT 독점체계

에서 1995년 통신법(RA 7925) 제정으로 통신 시장 자유화가 촉진되면서 다수의 유

무선 통신회사가 설립되어 경쟁하다가, 여러 차례의 합병과정 등을 거쳐 다시 정리되

어 민영화된 PLDT와 Globe Telecom 2개 사가 유선 및 무선통신 시장을 복점하게 

된 것으로, 이는 통신 시장의 경쟁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통신사업자 소유권 현황

사업자 소유권(2011년) 제공 서비스 비고

PLDT
계열

PLDT (Philippine 
Long Distance

Telephone  
Company)

PCD Nominee Corporation 
(27.05%), 
JP Morgan Asset Holdings 
(Hong Kong) (25.46%),
Philippine Telecommunications 
Investment (13.94%)

유선(시내, 시외,
국제, 데이터, 

인터넷)

Smart 
Communications

PLDT(100%) 이동전화
PLDT의 이동전화 

부문 자회사

Digitel (Digital 
Telecommunications 

Philippines)

PLDT(51.55%),
Public(48.45%)

유선(시내, 시외, 
국제, 데이터, 

인터넷) 이동전화

PLDT가 대주주 
지분 확보

(2011년 10월)

Globe 
Telecom

계열

Globe Telecom

Asiacom(54.50%), 
SingTel(21.54%),
Ayala(13.86%), 
Public(10.1%)

이동전화

Innove 
Communications

N/A.
유선(시외, 국제, 
데이터, 인터넷)

Globe Telecom의 
유선통신 부문 

자회사

BayanTel Lopez Group and Benpres(85.4%)
유선(시내, 시외, 

국제, 데이터, 인터넷) 

자료: BMI(2012. 8), PWC(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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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LDT(Philippine Long Distance Telephone Company)

PLDT(Philippine Long Distance Telephone Company)는 1928년 미국 통신 기업 

GTE에 의해 설립된 통신 사업자로, 1987년에 필리핀 최초로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1992년에는 미국 AT&T와 제휴하여 부가 통신망을 도입한 데 이어 위성통

신 서비스 및 전용선, 인터넷 서비스 등을 차례로 제공하였으며, 현재까지 필리핀 이

동통신 및 유선통신,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11년 9월 기준으로 

PCD Nominee Corporation과 JP Morgan 홍콩이 PLDT의 주요 대주주이다. 또한 

2011년 10월에 PLDT는 이동통신 시장 3위 업체인 Digitel의 51.55% 지분을 24억 

달러에 매입함으로써 이통 시장의 1위 자리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다.

1) 유선통신

PLDT는 필리핀에서 전국 커버리지의 유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사업자

로, 일반 유선전화(PSTN) 서비스뿐만 아니라, 고정형 무선 서비스, 장거리 전화 및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LDT는 2008년 6월 Piltel(Pilipino Telephone 

Corporation)의 유선통신 사업 부문을 인수한 데 이어, 2009년 1월 Philippine Global 

Communications로부터 약 160만 달러에 필리핀 유선통신 시장 6위 사업자인 PhilCom

을 인수함에 따라 Mindanao 지역으로도 네트워크를 확장하게 되었다. 최근 2011년 

[그림 5] PLDT의 유선통신 가입자 및 매출액 추이

자료: BMI(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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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는 Digitel 지분 인수에 성공함에 따라 Digitel이 보유하고 있던 Luzon 지역의 

유선전화 40만 가입자를 확보하였다. 2011년 12월 기준 PLDT의 유선통신 가입자 수

는 216만 명이다. 

2) 이동통신

PLDT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자회사인 Smart Communications가 제공하고 있다. 

Smart Communications는 1999년에 2G 서비스를 상용화하였고, 2005년 12월에 3G 

사업권을 획득하여 2006년 2월부터 WCDMA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Smart Communi- 

cations는 2009년 8월에 Piltel을, 2011년 10월에는 Digitel의 이동통신 부문 자회사인 

Sun Cellular를 인수하였다. 선불 및 후불요금제를 모두 제공 중이며, 2011년 12월 

기준 Smart Communications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약 6,369만 명이다. 

3) 브로드밴드

PLDT의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자체 DSL 망을 기반으로 하는 유선 브로드밴드 서

비스와 이동통신 부문 자회사 Smart Communications의 WCDMA/HSPA 네트워크

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로 구분되며,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2011년 12월 기준 PLDT 및 Smart Communications의 

브로드밴드 가입자는 총 292만 명이다. 

나. Globe Telecom

Globe Telecom은 이동통신과 브로드밴드를 포함한 유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lobe Telecom은 2001년에 유선통신 사업자 Islacom을 인수하면서 유선통신 

및 기업용 통신 서비스로 사업영역을 확장했으며, 2003년에 유선통신 부문의 사명을 

Innove Communications로 변경하였다. 2011년 기준 Asiacom과 싱가포르 통신 사업

자 SingTel 등이 Globe Telecom의 주요 대주주이다. 

1) 유선통신

Globe Telecom은 유선통신 부문 자회사 Innove Communications를 통해 유선전

화 및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기준 가입자 수는 약 62만 

명이다. Globe Telecom은 브로드밴드(DSL) 서비스 제공 지역을 중심으로 유선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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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를 확보해 왔으며, 유선전화와 브로드밴드 서비스 결합상품의 가입자가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6] Globe Telecom의 유선통신 가입자 및 매출액 추이

자료: BMI(2012. 8)

2) 이동통신

Globe Telecom은 1994년 10월 필리핀 전역에 GSM(900/1,800㎒) 기반의 2G 서

비스를 상용화하였으며, PLDT와 함께 2005년 12월에 3G 사업권을 취득하여 2006년 

1월부터 WCDMA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011년 4월부터는 자사의 WiMAX 서비스

를 보강하고, HSPA+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선불 및 후불요금제를 모두 제공 중이며, 

2011년 12월 기준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입자는 약 3,000만 명이다. 

3) 브로드밴드

Globe Telecom은 자회사 Innove Communications를 통해 xDSL 기반의 유선 브

로드밴드 및 HSDPA(3G) 기반의 모바일 브로드밴드와 고정형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12월 기준 Globe Telecom의 브로드밴드 가입자는 총 

141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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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신 부문 국제 비교
8)

최근 필리핀의 ICT 분야는 2011년 12월 기준 9,373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

으며, 보급률이 100%에 육박하는 이동전화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유

선전화 및 광대역 인터넷 부분은 아직 시장형성이 저조한 상태이다. 2011년 말 기준 

필리핀의 이동전화 보급률은 98.8%인데, 이는 후불제보다는 선불카드 방식의 급속한 

성장에 의한 것으로 통신회사 간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 및 소액 재충전 서비스 도입 

등으로 가입자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유선전화 부분은 

417만 명의 가입자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급률은 4.4%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저조한 보급률은 다음의 그림들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경제 수준(1인당 GDP)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7] 아시아 주요국의 이동전화 보급률과 1인당 GDP(2011)

자료: 보급률은 BMI(2012. 8), GDP per Capita는 IMF(2012. 4)

8) BMI(2012)의 raw data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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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아시아 주요국의 유선전화 보급률과 1인당 GDP(2011)

자료: 보급률은 BMI(2012. 8), GDP per Capita는 IMF(2012. 4)

[그림 9] 아시아 주요국의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과 1인당 GDP(2011)

자료: 보급률은 BMI(2012. 8), GDP per Capita는 IMF(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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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신 서비스별로 필리핀과 유사한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들과 통신서비스 보

급률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필리핀의 이동전화 시장은 보급률은 98.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는 유선전화 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선불요금제 위주의 이동전화 가입자의 급속한 증가에 의한 것이다. 하

지만 인근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은 110%를 넘었고, 캄보디

아와 인도네시아도 100%를 상회하고 있어 필리핀의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 여지가 아

직은 남아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10] 아시아 주요국의 이동통신 보급률 비교(2011)

자료: BMI(2012)의 국가별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필리핀의 이동통신 시장은 100%에 육박한 보급률을 보이지만, 인근 국가들에는 조

금 못 미치는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 격차를 유선통신 시장에서 보완해 준다

면, 인근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통신 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필리핀의 유선통신 분야는 인근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이동통신 분야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선통신 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15%대를 보이며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태국이 그 뒤를 이어 

9%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필리핀은 4.4%로 하위 그룹에 속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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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1985년 통신법(RA 7925)에 의한 시장 경쟁 도입 및 보편적 서비스 정책으

로 유선통신 보급률이 확대되는 추세였다가, 최근의 이동통신 보급 확대로 그 보급률

이 오히려 하락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1] 아시아 주요국의 유선전화 보급률 비교(2011)

자료: BMI(2012)의 국가별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4.주파수 면허 관련 비용

전술한 바와 같이 필리핀은 유선통신망이 열악하여 이동전화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

히 높은 국가이다. 따라서 앞으로 무선광대역 서비스가 열악한 유선 인프라 상황에 

주요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무선광대역 서비스 

진흥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R&D 재원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필리핀의 이동통신 시장 부담금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의 할당대가와 같

은 주파수 이용의 경제적 대가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파사용료 

제도와 유사한 SUF(Spectrum User Fees)는 매년 징수되고 있다. SUF는 기본적으로 

11개의 서비스 군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나뉘어져 주파수 사용량, 이용되는 지역

에 따라 부과되며, 단, 방송 분야와 공공 서비스 분야는 제외된다. 법적 근거로는 

1997년의 Memorandum Circular NO. 10-10-97에 의해 최초로 규정되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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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동전화 부분의 수정(Memorandum Circular NO. 11-12-2001)이 있었고, 

2005년에는 이동전화에 3G 부분이 추가되었다(Memorandum Circular NO. 07-08- 

2005). 

다음은 이동전화와 관련한 부분의 부과 조항이며, 전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첨부

에 수록하였다. 3G의 경우 다음과 같이 Memorandum Circular NO. 07-08-2005에 

의해 부과된다. 

<Memorandum Circular NO. 07-08-2005>

Section 6 Spectrum User Fees

FDD의 경우는 

a. 5㎒에는 1㎒당 PHP 5,000,000.00/㎒;

b. 추가되는 5㎒(5㎒ 이상 10㎒ 미만 분)에는 1㎒당 PHP 8,000,000.00/㎒;

c. 추가되는 5㎒(10㎒ 이상 15㎒ 미만 분)에는 1㎒당 PHP 10,000,000.00/㎒;

d. 추가되는 5㎒(15㎒ 이상 분)에는 1㎒당 PHP 15,000,000.00/㎒.

TDD의 경우는

a. 5㎒에는 1㎒당 PHP3,000,000.00/㎒;

b. 추가되는 5㎒(5㎒ 이상 10㎒ 미만 분)에는 1㎒당 PHP6,000,000.00/㎒;

c. 추가되는 5㎒(10㎒ 이상 15㎒ 미만 분)에는 1㎒당 PHP8,000,000.00/㎒;

d. 추가되는 5㎒(15㎒ 이상 분)에는 1㎒당 PHP12,000,000.00/㎒.

3G 이외의 이동전화는 다음과 같이 Memorandum Circular NO. 11-12-2001에 

의해 부과된다.

<Memorandum Circular NO. 11-12-2001>

Section 4. Cellular Mobile Telephone Service

대역폭 20㎒ 이하 PHP 500,000/㎒

20㎒ 이상 30㎒ 미만 PHP 1,000,000/㎒

30㎒ 이상 40㎒ 미만 PHP 2,000,000/㎒

40㎒ 이상 PHP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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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연도별로 징수된 필리핀의 SUF 총액은 다음과 같으며, 2011년 기준으로 

약 738억 원 규모가 징수되었다.

<표 8> 필리핀 연도별 SUF

연도 
SUF

필리핀 페소(억 페소) 한국 원화(억 원) 미국 달러(백만 USD)

2006 9.65 255 19.31

2007 9.20 243 18.39

2008 12.39 328 24.78

2009 16.98 449 33.96

2010 21.29 563 42.59

2011 27.91 738 55.81

주: 2011년 12월 30일 기준 환율, 필리핀 1페소= 한국 26.44원 = 미국 0.02달러

자료: NTC 내부자료

필리핀과 유사한 경제규모 및 통신서비스 보급률을 가진 캄보디아의 이동통신 시장 

부담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의 전파사용료와 유사한 ‘Frequency Licence Fees’와 과거 우

리나라 출연금 제도와 유사한 ‘Operation Fee(Revenue Share)’를 부과하고 있다. 

1998년에 도입된 Frequency Licence Fees는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9개로 대분

류하고, 다시 세부 서비스별로 대역폭 및 출력에 의해 최종 납부액이 결정된다. 

Frequency Licence Fees의 매년 총액 규모는 큰 변화가 없으며, 2010년 기준으로 약 

170만 달러 수준이다. 

Operation Fee는 과거 우리나라의 출연금제도와 유사하게 사업자들에게 매년 매출

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것으로 다음의 표와 같이 서비스 개시 후 경과된 연도별

로 다른 비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캄보디아의 Operation Fee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 산업진흥을 위한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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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캄보디아의 Operation Fee(Revenue Share) 적용 비율

연도 적용 요율

1~5년 4%

6~10년 7%

11년~ 10%

필리핀의 경우에도 이처럼 전파사용료 외에, 출연금제도나 할당대가 등과 같이 안

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면 이를 R&D 등에 투자하여 ICT 산업진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Ⅴ.결론 및 시사점

동남아시아 지역은 높은 정치 외교적,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며, 우리

나라의 주요 교역대상 국가들로서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

라 동남아시아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동남아는 산업 연관 관계가 높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원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국가 간 산업 분업 확대, 신규 시장 진출, 자원 개발 등을 위해 ASEAN과의 

협력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ASEAN은 한국의 경제발

전 모델을 모범적인 사례로 벤치마킹하고자 하며,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과 IT 부문의 

역할 및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IT 기업들은 국내 시장의 포화 

및 국내 기술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확대 필요성 등으로 해외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들은 전략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사례를 잘 정리하여, 동남아 국가들의 제

도 개선을 돕는다면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필리핀은 유선통신망이 열악하여 이동전화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

히 높은 국가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선광대역 서비스가 필리핀의 열악한 유선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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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황에 주요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9) 이를 위해서 필리핀 정부는 광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의 확보와 더불어 무선광대역 네트워크 투자 및 서비스 활성화의 

유인 제고와 R&D 재원의 마련 등의 서비스 ․ 산업진흥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의 이동전화 시장은 선불 가입자의 급증으로 보급률이 2011년 100%에 육박

하고, 유선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등 보급률 측면에서는 이미 포화에 가까운 시장이

다. 앞으로 이동전화 시장의 주요 고려 사항은 사업자 간 경쟁구조와 이를 통한 적정

한 요금수준의 확보, 안정적이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관련 정책 개선 등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주파수 관리 측면에서 주파수 이용의 적정

한 대가회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파수 이용의 대가회수는 희소한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이용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부과하는 것

으로, 특히 ICT 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주파수 이용의 대가회수를 위해서는 세부적으로는 주파수 이용권 및 이용기간 

명확화 등 관련된 제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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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필리핀 Spectrum User Fees
10)

1. 이동전화

가. 3G 서비스
11)

(1) FDD 주파수

1) 5㎒에는 1㎒ 당 5,000,000.00/㎒;

2) 추가되는 5㎒(5㎒ 이상 10㎒ 미만 분)에는 1㎒ 당 8,000,000.00/㎒;

3) 추가되는 5㎒(10㎒ 이상 15㎒ 미만 분)에는 1㎒ 당 10,000,000.00/㎒;

4) 추가되는 5㎒(15㎒ 이상 분)에는 1㎒ 당 15,000,000.00/㎒.

(2) TDD 주파수

1) 5㎒에는 1㎒ 당 3,000,000.00/㎒;

2) 추가되는 5㎒(5㎒ 이상 10㎒ 미만 분)에는 1㎒ 당 6,000,000.00/㎒;

3) 추가되는 5㎒(10㎒ 이상 15㎒ 미만 분)에는 1㎒ 당 8,000,000.00/㎒;

4) 추가되는 5㎒(15㎒ 이상 분)에는 1㎒ 당 12,000,000.00/㎒.

나. 2G 서비스12)

1) 대역폭 20㎒ 이하 500,000/㎒

2) 20㎒ 이상 30㎒ 미만 1,000,000/㎒

3) 30㎒ 이상 40㎒ 미만 2,000,000/㎒ 

4) 40㎒ 이상 5,000,000/㎒

2. 사설 무선 통신
13)
(PRIVATE MOBILE RADIO SERVICE)

가. 비중계기 시스템(Non-Repeatered System)

1) 고정형: 이동형 

20.00: 2.00/㎑/기지국(마닐라 도심)

10) SUF 부과 단위는 PHP(필리핀 페소)

11) Memorandum Circular NO. 07-08-2005

12) Memorandum Circular NO. 11-12-2001

13) “2. 사설무선통신” 이하는 Memorandum Circular NO. 10-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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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형: 이동형 

10.00: 1.00/㎑/기지국(일반 도심)

3) 고정형: 이동형 

5.00: 0.50/㎑/기지국(기타 지역)

 

 나. 중계기 시스템(Repeatered System)

1) 고정형: 이동형 

50.00: 2.00/㎑/기지국(마닐라 도심)

2) 고정형: 이동형 

25.00: 1.00/㎑/기지국(일반 도심)

3) 고정형: 이동형 

12.50: 0.50/㎑/기지국(기타 지역)

 

3. 무선호출(PUBLIC RADIO PAGING SERVICE)

1) 5.00/㎑/기지국(마닐라 도심)

2) 2.50/㎑/기지국(High Urbanized Cities)

3) 1.25/㎑/기지국(기타 지역)

 

4. 옥내무선호출(IN-HOUSE RADIO PAGING SYSTEM)

1) 20.00/㎑/기지국(마닐라 도심)

2) 10.00/㎑/기지국(일반 도심)

3) 5.00/㎑/기지국(기타 지역)

 

5. (공공용) TRS(PUBLIC TRUNKED RADIO SERVICE)

1) 5.00/㎑/기지국(마닐라 도심)

2) 2.50/㎑/기지국(일반 도심)

3) 1.25/㎑/기지국(기타 지역)

* 12.5 ㎑ 대역폭 이하를 사용하는 채널은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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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설TRS(PRIVATE TRUNKED RADIO SERVICE)

1) 20.00/㎑/기지국(마닐라 도심)

2) 10.00/㎑/기지국(일반 도심)

3) 5.00/㎑/기지국(기타 지역)

 

7. PPRS(POINT TO POINT RADIO STATIONS)

1) 1㎓ 미만 대역 2.50/㎑/기지국

2) 1㎓ 이상 10㎓ 미만 2.00/㎑/기지국

3) 10㎓ 이상 20㎓ 미만 1.50/㎑/기지국

4) 20㎓ 이상 1.25/㎑/기지국

 

8. PMRS(POINT TO MULTIPOINT RADIO STATIONS)

  5.00/㎑/기지국

   * 전화 서비스로 이용되면 WLL로 아래의 10항의 적용을 받음
  ** 광대역 서비스로 이용되면 광대역 서비스로 아래의 11항의 적용을 받음
 

9. 위성 서비스(SATELLITE SERVICE, EXCEPT RECEIVE ONLY)

1) 5.00/㎑/기지국(마닐라 도심)

2) 2.50/㎑/기지국(일반 도심)

3) 1.75/㎑/기지국(기타 지역)

 

10. WLL(WIRELESS LOCAL LOOP)

1) 1.00/5㎑/기지국(마닐라 도심)

2) 0.50/5㎑/기지국(일반 도심)

3) 0.25/5㎑/기지국(기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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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광대역 서비스(BROADBAND SERVICES)

가. 1㎓ 미만

1) 6.00/KHz/기지국(마닐라 도심)

2) 5.00/KHz/기지국(일반 도심)

3) 4.00/KHz/기지국(기타 지역)

나. 1㎓ 이상 10㎓ 미만

1) 5.00/㎑/기지국(마닐라 도심)

2) 4.00/㎑/기지국(일반 도심)

3) 3.00/㎑/기지국(기타 지역)

다. 10㎓ 이상 20㎓ 미만

1) 4.00/㎑/기지국(마닐라 도심)

2) 3.00/㎑/기지국(일반 도심)

3) 2.00/㎑/기지국(기타 지역)

라. 20㎓ 이상 

1) 3.00/㎑/기지국(마닐라 도심)

2) 2.00/㎑/기지국(일반 도심)

3) 1.25/㎑/기지국(기타 지역)


